
위법계약 해지 요구서

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)에 따라 
㈜페퍼저축은행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
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고객 정보

이름 생년월일  년    월    일

주소 연락처

 기재 사항

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
 

♣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1. 본인이 귀행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

알려드립니다.

2. 귀행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“정당한 사유”가 있는 경우 귀하의 

금융상품 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20       년        월        일

금융상품 계약자   성명 :            (서명/인)

(법인의 경우)대리인   성명 :            (서명/인)

친권자 / 후견인   성명 :            (서명/인)

   성명 :            (서명/인)

① 금융상품 명칭

② 상품 내용

③ 법 위반 사실

④ 준수의무 위반

□ 적합성 원칙(법 제17조 제3항)     

□ 설명의무(법 제19조 제1항·3항)     

□ 부당권유금지(법 제21조)

□ 적정성 원칙(법 제18조 제2항) 

□ 불공정영업행위(법 제20조 제1항)

증빙 자료 및

참고 자료

21-COM-0159 (2021.4.9.)


